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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지방자치 및 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는 주민의 행정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시작하

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1999년 기존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소관이었던 지방공기업에 

대한 승인 및 인가권이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되었다(지수

호･김선형. 2022).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설립이 크게 증가하였고, 2000년을 기

준으로 234개였던 지방공기업이 2022년 연말 기준으로 411개까지 증가하여 운영되고 있

다(부록 1 참조).

하지만, 지방공기업의 설립 확대와 함께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와 부채비율 또한 가파

르게 증가하였다. 기업의 부채가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니나 지방공기업 부채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이나 정책재량의 지

속가능성을 제약하는 등 지방재정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황정윤 외, 2015). 즉, 지방공기

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이 즉각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

지 않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지방재정에 잠재적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신영수, 

2012). 중앙정부 또한 지방공기업 부채의 증가가 지방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

단하여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해왔다. 종합적 부채관

리의 일환으로 시행된 2013년-2014년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를 기반으로 하

여 2022년 9월｢지방공공기관 혁신지침｣을 공개하며 재무 및 부채 중점관리, 자산건전화, 

복리후생 정비와 같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혁신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행정안전

부, 2022).1)

지방공기업의 부채와 재무건전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부채의 증가와 재무건전

성 악화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원인을 내부효율성, 투명성, 청렴

도, 경영성과 등과 같은 지방공기업 자체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반면, 감사원(2011)의 지적

과 법･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개입할 여지가 충분함

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연구는 저조하다. 일부 

연구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요인이나 부채가 지방공기업의 부채 혹은 재정건전성

1) 지방공기업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정책은 지방공기업의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장이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통합부채관리체계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00년대 나타났던 지방공기업 부채의 가파른 증가세는 2013년을 기점으로 둔화되었고, 2017년에 전년 

대비 큰 폭(약 23%)으로 감소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18년 이후 지방공기업의 부

채 규모가 다시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행정안전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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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의 수요에 대응하여 공공서비스를 공급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혹은 자원의 측면에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대

안으로 지방공기업을 활용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지출과 지방공기업의 부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Ⅱ장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간

의 관계를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들의 관계를 설명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Ⅲ장에

서는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부채의 현황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

하고자 하는 가설을 설정한다. 이후 Ⅳ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방법과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에 대해 설명하고, Ⅴ장에서 그에 따른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Ⅵ장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간 관계

정부의 축소와 권한 위임,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등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공급도 과거와

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고 공급하던 과거의 전통

적 방식과 달리, 다양한 주체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간접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

서비스 생산 및 공급 방식의 변화는 기업이론과 거래비용이론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Coase(1988)는 조직이 커질수록 추가 거래를 관리하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

에서는 내부적으로 확장하는 것보다 외부와 계약하는 것이 비용이 더 적게 소요된다고 하였

다. 정부 외 다른 주체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계약을 준비하고 모니터

링하는 등 비용이 수반됨에도 정부가 내부적으로 직접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공공서비

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Gronbjerg, 1997). 

물론, 정부가 항상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

부는 예산과 지출에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출이 크게 발생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직접적

인 역할을 꺼리고 정부 외의 다른 주체를 활용하게 된다(Niskanen, 1971). 이 과정에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직접 공급과 다른 주체를 통한 간접 공급 간에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

게 된다. 결국, 정부는 거래비용의 문제로 일부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각종 출자･출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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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준공공기관을 설립하여 공공서비스를 생산 및 공급하거나 외부의 다른 주체들에 계약 

혹은 위탁 등의 형태로 맡기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Brown & Potoski, 2003). 우리나라의 경

우 지방공기업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 방식의 변화와 주체의 다원화에 따라 다수의 연구에서 공공서

비스를 생산 및 공급하는 주체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Scharpf 

(1978)는 자원의 중요성 및 대체 가능성에 따라 상호의존관계, 일방적의존관계, 상호독립적

관계로 유형화하였다. Gidron et al(1992)은 공공서비스와 재원의 공급 주체에 따라 주체 간 

관계를 정부주도형, 이원형, 협조형, 비영리주도형으로 설명하였다. Coston(1998)은 정부의 

민간단체의 태도를 수용과 거부 사이의 위치에 따라서 완전 수용부터 완전 거부까지 정도에 

따라서 공조형, 상호보완형, 협력형, 제3자정부형, 용역형, 경쟁형, 대항형, 그리고 억압형 순

으로 분류하였다. Najam(1997, 2000)은 정부와 비영리 부문 각자가 추구하는 정책 목적과 수

단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3C(confrontation, complementarity, collaboration)를 기반으로 

4C(cooperation, complementarity, confrontation, cooptation)로 분류하였다. Young(1999, 

2000)은 경제학 이론의 합리적 선택 모델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역할

에 따라 보충적, 보완적, 적대적으로 유형화하였다. 이후 Toepler et al.(2022)이 Young(1999)

의 정부와 비영리 부문의 관계에 대한 정리를 확장시켜 확장된 정부-비영리 관계의 유형을 제

시하기도 하였다. 

국내의 연구들도 다양한 기준에 따라 공공서비스 생산 및 공급 주체 간의 관계를 유형화

하고 있다. 주성수･남정일(1999)은 재정부담과 서비스제공의 주체에 따라 정부주도형, 비

영리주도형, 이중혼합형, 상호공조형으로 설명하였다. 김준기(2000)는 자원의 대체가능성

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상호의존관계, 정부주도 일방관계, 비영리 주도 일방관계, 상호독립

관계로 조직간 의존관계를 유형화하였다. 오재일(2000)은 정부의 다른 주체에 대한 인식 정

도에 따라 동반자관계, 갈등관계, 후견인관계, 포섭관계, 무관심관계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권해수(1999)는 각 주체의 목적과 수단의 일치여부에 따라 자율, 관용, 갈등, 협조, 억압으로 

관계를 유형화하였다. 이외에도 주체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협력형, 자율형, 종속형, 권위주

의적 억압, 민주적 포섭으로 정리한 연구(박상필, 1999; 이원웅･최창현, 2000) 등 다양한 기

준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대한 주체 간 관계를 유형화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

한 기준에 따른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 간 관계의 유형을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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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공서비스 생산 및 전달 주체 간 관계 유형

기준 연구자 관계 및 유형

자원의 중요성
자원의 대체가능성

Scharpf(1978)
상호의존(mutual dependence); 
일방적의존(unilateral dependence); 
상호독립적(mutual independence)

김준기(2000)
상호의존관계; 정부주도일방관계; 
비영리주도일방관계; 상호독립관계

재정공급 주체
서비스공급 주체

Gidron et al(1992)
정부주도형(government dominant); 
이원형(dual); 협조형(cooperative); 
비영리주도형(NGO dominant)

주성수･남정일(1999)
정부주도형; 비영리주도형; 이중혼합형; 
상호공조형

정부의 태도
혹은 인식

Coston(1998)

공조형(collaboration); 
상호보완형(complementarity); 
협력형(cooperation); 제3자정부형(third-party 
government); 용역형(contracting); 
경쟁형(competition); 대항형(rivalry); 
억압형(repression)

오재일(2000)
동반자관계; 갈등관계; 후견인관계; 포섭관계; 
무관심관계

추구하는 정책 목적과
수단의 일치 정도

Najam(1997, 2000)
협력(cooperation); 대항(confrontation); 
보완(complementarity); 포섭(cooptation)

권해수(1999) 자율; 관용; 갈등; 억압

공공서비스생산/공급
과정에서 역할

Young(1999, 2000); 
Toepler et al(2022)

보충적(supplementary); 
보완적(complementary); 적대적(adversarial)

활동의 자율성
재정의 자율성

박상필(1999);
이원웅･최창현(2000)

협력형; 자율형; 종속형; 권위주의적 억압; 민주적 
포섭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주체 간 관계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현실에서는 

주체 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으며, 공공서비스의 대상인 주민들은 다양한 선호를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각 주체의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

화할 수 있으며, 서비스 분야 및 성격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

서비스 공급과정에서의 역할에 따른 유형인 보충적/대체적(supplementary/substitute)관

계와 보완적(complementary)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관계에 대해

서 살펴보고자 한다.2)

2) Young(1999, 2000)의 유형 중 적대적 관계는 다른 주체들이 정부가 정책을 변경하고 대중에 대한 책임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자극하는 관계로, 정부는 다른 주체들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규제하고 해당 주체의 

옹호 활동에 대응하여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되며,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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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충적 관계

보충적 관계는 정부가 단독으로는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 공공재 수요에 대해 정부 외

의 다른 부문이 대신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외의 부문이 정부의 공공재 공급 실패

에 따라 잔여적 서비스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보충적 관계에서는 각 주체가 상호독

립적인 서비스 생산자이자 공급자로 한 주체가 서비스의 공급을 증가시키면 다른 한쪽의 공

급은 감소하는 구조이다. 

공공서비스 생산 및 공급 주체 간의 보충적 관계는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Weisbrod(1977)에 따르면, 주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공공재의 수준, 품질, 유형과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에 대해 개인적 선호를 가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위 투표자(median voter) 또는 지배적인 정치연합의 선호에 따라 획일적인 세율과 서비

스의 수준, 유형 및 품질을 선택하게 된다(Buchanan & Tullock, 1962). 즉, 정부는 주민의 

선호에 따라 공공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며, 형평성을 고려하고 관료적 절차에 따라 일률적

인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일률적인 수준으로 공공재를 제공하도록 제한받게 된다

(Douglas, 1987). 그러나 주민 선호도가 동질적이지 않은 경우, 일부 주민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불하거나, 원하는 것보다 덜 받게 되어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자신의 선호에 부합하는 지역으로 이동(Tiebout, 

1956)하여 해소할 수 있으며, 민간이나 비영리와 같은 정부 외의 부문의 대체재를 통해 충족

시킬 수도 있다(Weisbrod, 1977). 

다만, 지역의 이동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현실적으로 여러 공공재에 대해 개인의 선호

도를 완전히 일치시키는 지역이 존재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Young, 2000). 

더불어 시장이라는 대안은 공공서비스가 갖는 특성상 적절한 가격을 설정하기 어렵거나,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한 구매자 외에 무임승차자 또한 혜택을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Smith 

& Gronbjerg, 2006). 시장에서는 서비스의 공급자를 감시할 수 없는 계약실패의 문제도 발

생할 수 있다(Hansmann, 1987). 결과적으로, 민간 시장에서는 공공재에 대해 충분한 양의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과소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직접 공급 혹은 민

간 시장의 공급만으로는 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원활히 충족할 수 없게 되며, 부

족한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을 대신 수행할 주체가 필요하게 된다. 

체의 관리･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두 주체 간에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는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과 지방공기업 부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보충적 혹은 보완적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증 41

2. 보완적 관계

일반적으로 경제학 및 마케팅 분야에서 보완관계는 일반적으로 함께 사용될 때 효용이 

증가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 간의 관계에서 보완적 관계는 두 주체 간 

협력의 가장 표준적 관계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파트너로 설명

될 수 있다(Toepler et al, 2022). 예를 들면, 정부는 비영리 혹은 민간 부문에 대한 공적 보조

(주로 재정적 지원)를 하고 비영리 혹은 민간 부문은 정부의 파트너로서 정부가 결정한 서비

스에 대한 공급의 책임을 공유하여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보충

적 관계와 달리 한 주체가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증가시키면 다른 한쪽도 증가하는 구조

를 가지게 된다. 

보완적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주체를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상정한다(Salamon, 

1995). 두 주체가 각각 상호독립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보충적 관계와 달

리, 각 주체가 갖는 부족함 또는 자체적 실패(failure)를 인식하고 서로 의존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Smith & Gronbjerg, 2006). 거래비용이론에 따르면, 정부가 부족한 공공서비스

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할 경우, 관료주의의 확대 등에 따라 불필요한 높은 거래비용이 발

생한다(Coase, 1988). 이는 정부가 내부적으로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전부 도맡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혹은 비영리 부문과의 계약 혹은 보조금 등과 같은 수단을 바탕으로 한 협력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동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부와 정부 외 

부문 간 보완적 관계에서는 역할을 분담하여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고 정부 외 부문이 서비

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관계가 주로 나타난다. 

즉, 보충적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증가시키면 지방공기업의 공

공서비스 공급은 감소하며,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이 감소하면 지방공기업은 증가한

다. 이와 달리, 보완적 관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 공공서비스 생산 및 공급이 증가

할 때, 지방공기업의 공공서비스 공급 또한 함께 증가한다. 

Ⅲ.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

1. 지방공기업 현황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만으로는 지역의 행정적 또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다.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 및 보조금 등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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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를 받지만, 중앙정부의 재정보조 확대도 그 한계가 명확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원

의 제약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공기업을 통해 공공부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지

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

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지방공기업법, 2023). 지방공기업은 1969년 지방공기업법의 제정에 따라 상수도사업 분

야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적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김정인, 2016).3) 1999년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공기

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2022년을 기준으로 총 411개의 지방공기업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부록 1>참조).4) 

지방공기업은 경영형태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직영기업과 간접 경

영하는 지방공단 및 지방공사가 있다. 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 및 인

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며, 상･하수도와 공영개발, 자동차운송 등이 주요 사업 분야이다.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지방공기업(411개) 중 직영기업(250개)이 약 61%로 절반 이상이며, 

유형에 따라 상수도와 하수도 직영기업이 각각 122개와 104개로 직영기업의 대부분이 상･
하수도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간접경영 형태의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종사자

의 신분은 민간인이다.5) 간접경영 지방공기업은 지방공사(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기

타공사)와 지방공단으로 구분된다. 지방공단은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의 형태로 지역 공공시

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이 주요 목적이자 사업 분야이다. 지방공사 중 도시철도공사는 도

시철도와 대중교통을 포함한 도시교통이 주요 분야이며, 도시개발공사는 토지, 주택, 도시

기반시설 등 도시개발 전반에 관련된 사업을 주로 수행한다. 기타공사에는 관광공사와 항

만공사, 농수산물공사와 도시공사 등이 포함되며, 그중 도시공사는 도시개발 및 도시정비, 

도시환경 및 교통,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관련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2022년 기준으로 지방공사 70개, 지방공단 89개이며, 지방공사는 도시철도가 

3) 지방공기업법의 도입 초기에는 그 범위가 직영기업으로만 규정되었으나 이후 1980년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간접 경영하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도 지방공기업에 포함되었다.

4) 1999년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그동안 행정자치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지방공기

업에 대한 설립인가권을 포함한 각종 승인권･인가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로 이양하였다.

5) 지방공사의 경우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본에 출자하게 할 수 있는 반면, 지방공단은 자본금의 전액을 지방자

치단체가 출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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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 도시개발공사가 약 23%, 기타공사가 약 69%를 차지하고 있다.

2. 지방공기업 부채의 현황

1999년 지방공기업에 대한 승인 및 인가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된 이후, 지방공

기업 수의 증가와 함께 지방공기업 부채와 부채비율 또한 가파르게 증가했다. 과도한 지방

공기업의 부채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중앙정부에까지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 정부는 대대적인 지방공기업 부채감축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감소하였고, 30%대를 유지하는 추세가 이어졌다(김선문･정창훈, 2022; 지수

호･김선형, 2022). 

<표 2> 지방공기업 유형별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537,989  529,611 527,788 546,183 549,875 

(41.6) (37.6) (34.6) (35.1) (34.1)

직영기업
108,910 96,967 78,414 72,044 70,392 

(13.5) (10.6) (7.7) (6.8) (6.4)

직영
기업

상수도
15,008 6,373 5,564 5,687 7,932 

(4.7) (1.9) (1.6) (1.6) (2.1)

하수도
60,138 59,485 56,839 53,643 52,741 

(15.9) (13.4) (12.1) (11.2) (11.4)

공영개발
33,765 31,099 15,997 12,700 9,700 

(32.4) (22.7) (7.8) (6.0) (3.7)

자동차운송
0 10 14 16 18 

(0.0) (7.1) (9.5) (12.3) (16.5)

지방공사･공단
429,079 432,644 449,374 474,138 479,483 

(87.6) (86.9) (89.6) (94.9) (93.3)

지방
공사
및

공단

도시철도공사
63,462 68,280 63,582 82,674 86,510 

(27.1) (30.3) (28.3) (40.7) (40.9)

도시개발공사
344,570 342,487 358,227 365,797 364,015 

(166.8) (154.4) (159.4) (154.9) (151.1)

기타공사
18,131 18,695 23,718 22,184 25,194 

(43.7) (42.8) (52.9) (41.6) (46.1)

지방공단
2,916 3,183 3,847 3,483 3,764 

(41.0) (45.9) (55.3) (50.8) (55.8)

 주: 부채규모는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을 기준)를 반영하여 환산한 금액이다.
 자료: 지방재정365, 클린아이(2021, 2022년도 기준) 공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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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경영형태와 유형에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와 비율을 살펴 보면 <표 

2>와 같다. 이를 통해 주목할 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지방공기업의 주된 사업 

분야에 따라 부채의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운송 및 교통 관련 지방공기업과 다

른 분야의 지방공기업 부채가 다른 양상으로 증가 혹은 감소하고 있다. 직영기업의 상･하수

도와 공영개발 분야는 지속적으로 부채의 규모와 비율 모두 감소하는 추세거나 감소 이후 

유지하는 반면, 자동차 운송분야는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공사의 경우 도시철도공사

의 부채 규모와 그 비율이 다른 유형의 지방공사와 비교할 때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

히 코로나-19 기간인 2020-2021년에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도시철도공

사의 사업분야 특성상 코로나19 기간에 이용객이 크게 감소하여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악화되었음에도 소요되는 원가에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지방공기업 

부채의 변화는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분야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와 그 비율이 경영형태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직

영기업은 2017년 부채 규모와 비율 모두 크게 감소한 이후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간접경영형태의 지방공사와 공단은 2018년부터 다시 부채 규모와 비율이 증가

하고 있다. 부채규모와 비율의 절대적 수치 또한 간접경영형태의 지방공기업이 직영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와 같은 경영형태에 따른 차이는 직영기업과 간접경영기업의 부

채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데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6) 부채에 대한 책임 소재

의 차이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실체로서 지방자

치단체 회계기준을 따르며, 이는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을 의미한다.7) 반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간접경

영기업의 회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와 별도로 운영되며 간접경영기업의 부채는 오롯이 해

당 기업의 책임이다.8) 그러나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업무에 대해서 지

방자치단체장이 관리 및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9) 결국, 직영기업과 달리 별도로 적용받는 

회계기준과 함께 지방공기업 사업 및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가능성은 간접경영

기업의 부채에 대한 책임 소재의 불일치를 야기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되는 직영기업과 다르

6) 익명의 심사자님 말씀처럼 관점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요금현실화율이 부채 양상 차이의 주요 요인일 수 

있으나, 요금현실화 정도의 차이 또한 근본적으로는 법적 측면에서 간접경영기업에 대한 경영결과 및 부

채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7) ｢지방재정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8) ｢지방공기업법｣ 제62조의2, 제76조 등

9) ｢지방공기업법｣ 제73조와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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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비교적 차입이 쉽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통해 손실이 발생하

거나 타당성이 충족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유인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지방공기업은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제약을 극복하고 소요재원을 자주적으로 조달 관리하기 위한 독립된 

행정주체로서 활용되며(황정윤 외, 2015), 지방자치단체가 부채를 축소하기 위하여 간접경

영 형태의 지방공기업 부채로 우회 혹은 전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정성호, 2013). 

지방공기업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 전가는 지방공

기업의 재정건전성과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

법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명시하고 있어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10) 실제로 스페인과 중국

에서는 지방공기업의 부채증가와 지방공기업의 부실화가 지방정부의 재정적자와 채무부

담을 가중시켜 지방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기도 하였다(허원제, 2012). 스페인의 경우, 지방

공기업의 부채증가와 부실화가 지방정부의 파산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중앙정부 재정

위기를 초래하였다(정성호, 2014).

3. 지방공기업 부채에 대한 선행연구

1) 해외연구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세금 및 예산 

제약에 대한 대안적 수단으로 지방공기업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11) Marlow & 

Joulfaian(1989)는 예산내(on-budget)활동의 증가가 예산외(off-budget)활동을 증가시키

는 반면, 보조금은 예산외활동을 감소시켜 정부 활동의 구성이 대체 수단의 상대적 비용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Bunch(1991)는 지방정부 채무의 한도가 엄격할수록 공기업 등 

지방정부 외의 공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으며, 부채의 전체 규모가 오히려 증가함을 

지적하였다. Joulfaian & Marlow(1991)은 정부지출에 대한 제한이 존재할 때 예산 내 활동

의 증가가 예산의 제약을 증가시켜 예산 외 활동으로의 전환이 증가하는 대체관계를 확인하

였다. Leigland(1994)는 지방정부의 과세능력과 세입대비 부채가 특별목적 정부기관의 수

10)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

11) 다수의 해외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과 같은 형태의 법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대

신 예산과정 외의 지출(off-budget expenditure) 혹은 사업(off-budget activity), 예산 외 기업

(off-budget enterprises) 등 다양한 용어로 설명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사업 중 정부의 공식 예산서

에 포함되지 않고 예산서 밖의 별도 계정에서 수행되는 재정활동이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과 유사하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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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채무를 감소시킨다는 결과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금확보의 용이성을 위해 공기업 및 산하

기관을 활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몇몇 연구들은 지방공기업의 부채에 초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출이나 부

채 대신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Bennett & Dilorenzo(1982)

는 주 정부의 조세와 지출을 제한하는 법 제정 이후 주 정부의 보증채무는 감소, 승인이 필요

한 채무는 약 44%가 증가한 반면, 공기업과 같은 예산 외 부분의 채무는 약 172%가 증가했

음을 확인하였다. Llera & Valiñas(2013)는 스페인의 지방정부에 대해 예산안정법의 시행 

이후 지방정부가 엄격한 재정 규칙을 회피하기 위해 공기업을 이용하면서 지방공기업의 수

와 부채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지적하였다. Jeong(2020)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

방자치단체 부채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지방공기업과 예산외 기관의 부채 수준도 증가하여 

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압박을 해소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국내연구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 부채 관련 연구는 주로 지방공기업 부채가 지방공기업의 경영 및 

재정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지방공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분석하는 연구가 다수이다. 이와 함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방공기업의 부채문제가 사

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부채증가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둔 연구들

이 이루어졌다. 정재진･라휘문(2013)은 업무 특성에 따라 분류한 지방공사에 대해 부채의 

특성과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환경적 요인과 운영상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

채가 증가한다고 보았다. 배정아･윤태섭(2014)은 지방상수도 직영기업의 생산성 지수는 부

채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단체장의 당선횟수와 정치적 일치도는 부채 규

모를 감소시킴을 확인하였다. 황정윤･김회성･장용석(2015)은 내부효율성 요인, 공공서비

스 수요 요인, 정치적 요인, 확산적 요인이 지방공기업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

구 규모와 공기업 간 역할의 등위성이 지방공기업 부채규모를 증가시키며 통합재정수지는 

지방공기업 부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성일(2016)은 지방하수도 직영기업의 

효율성이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효율성이 높아지면은 지방하수도 직영기업의 

부채비율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광빈･김영미(2019)는 내부효율성, 청렴성, 투명

성이 지방공기업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업무추진비 비중은 부채규모

를 증가시키는 반면, 외부청렴도는 부채규모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

근에는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도입되었던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정책 혹은 제도의 효과

를 분석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김선문･정창훈. 2022; 지수호･김선형, 202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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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재정적 지표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도 일부 이루어졌다. 

김노창･한영은 (2011)은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과 이익률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공기

업의 이윤이 발생함에도 부채상환에 쓰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박민정(2013)은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채비율과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

다. 정성호(2014)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규모의 증가가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로 이어짐

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채를 지방공기업에 전가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하였고 

공창동･정성호(2015)는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와 함께 의존재원이 지방공기업 부

채의 증가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지수호(2021)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제한요인인 사

회복지 의무지출이 증가할수록 지방정부 지출 대비 지방공기업 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다른 연구들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과 지방공기업 부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

나, 그 초점이 사회복지 의무지출에 있어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의 주체로서 나타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 부채에 대한 선행연구는 지방공기업 부채를 독립변수 혹은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내부적 변수들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의 부채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에만 한정하여 분석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기존의 연구들이 확인하였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압박 혹은 제한에 대해 지방공기업

을 통해 우회 및 해소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음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이 지방공기

업의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3> 선행연구 요약

저자 분석대상 주요 결과

정부와 공기업(예산 외 활동)의 관계

Bennett & 
Dilorenzo (1982)

미국 주정부 및 
지방정부

◦조세제한이 있는 주의 무보증 부채비율 증가 폭이 더 큼
◦1974-1980년 예산 외 기업 부채는 172% 증가한 반면, 지자

체 승인 부채는 44% 증가, 주 정부 보증 부채는 9% 감소

Marlow & 
Joulfaian (1989)

미국 주정부

◦예산외 활동 규모에 대해 예산 내 활동 규모와 예산 내 활동 규모 
변화는 양(+)의 영향, 보조금 규모와 부채는 음(-)의 영향을 미침

◦예산외 활동 규모에 대해 세금 또는 지출 제한 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Bunch (1991) 미국 주정부

◦일반보증부채 제한 여부는 공공기관의 수, 공공기관의 기능 범
위, 공공건축기관의 유무, 공공 인프라 부채비율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함

◦일반보증 및 수익부채 제한 여부는 공공기관의 수, 공공기관의 기
능 범위, 공공건축기관의 유무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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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lfaian & 
Marlow (1991)

미국 주정부 및 
지방정부

◦예산 내 활동이 예산 외 활동의 원인으로 작용함
◦과거 예산 내 활동의 증가로 인해 제약이 커져 예산 외 활동으로 더 

많이 대체되며, 두 활동의 증가 사이에는 어느 정도 대체성이 존재함

Leigland (1994)
미국 특수목적 

공공기관

◦특수목적기관 부채규모는 인구규모, 인구밀도, 중앙정부로부터 
이전 수입과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며, 일반목적 부채의 규
모와 과세능력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특수목적기관 수는 인구규모, 인구밀도, 일반목적부채 규모, 과
세 능력과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며, 중앙정부로부터 이전 
수입과는 양(+) 상관관계가 나타남

Llera & Valiñas 
(2013)

스페인 지방정부

◦지방공기업 부채 규모에 지방공기업 수, 예산 안정법 시행여부
는 양(+)의 영향을 미침

◦지방공기업 부채 규모에 정치적 요인(선거주기, 정지적 일치도, 
이념)은 양(+)의 영향을 미침

Jeong (2020) 대한민국 시･도

◦지방공기업 부채 규모와 예산외활동 총 규모에 지방자치단체 총
부채는 양(+)의 영향을 미침

◦지방공기업 부채 규모와 예산외활동 총 규모에 전체 이전재원과 
교부금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보조금은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함

지방공기업 부채증가 원인

배정아･윤태섭 
(2014)

지방상수도 
공기업

◦지방상수도 공기업 부채규모에 생산성 지수(총 요소 생산성, 효
율성, 기술성)의 변화는 유의미한 영향 미치지 못함

◦지방상수도 공기업의 부채규모에 단체장 당선횟수는 양(+)의 영
향, 단체장 정치적 일치도는 음(-)의 영향 미침.

황정윤 외 (2015)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부채에 인구규모, 지방공기업 간 역할 등위성, 정치
적 경쟁 정도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통합재정수지비율
은 음(-)의 영향을 미침

◦지방공기업 부채에 효율성 요인, 정치적 동기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 미치지 못함

윤성일 (2016) 지방공기업 ◦지방하수도 공기업 효율성은 부채비율에 음(-)의 영향 미침

배광빈･김영미 
(2019)

간접경영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부채에 내부효율성 요인 업무추진비 비중은 양(+)의 
영향, 청렴도 요인 외부청렴도는 음(-)의 영향 미침

◦지방공기업 부채에 1인당 영업이익, 내부청렴도, 정보공개율은 
유의미한 영향 미치지 못함

부채감축정책의 효과

김선문･정창훈 
(2022)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부채감축제도의 시행여부는 지방공기업 부채비율과 유동부채비
율에 음(-)의 영향 미침

◦부채감축제도 시행기간은 지방공기업 부채비율과 비유동부채비
율에 음(-)의 영향 미침

지수호･김선형 
(2022)

기타공사

◦부채감축정책 실시 이후 부채중점관리기관지정 여부는 부채비
율과 부가가치생산액에 음(-)의 영향, 자기자본이익률과 총자산
이익률에 양(+)의 영향 미침

◦부채중점관리기관지정 여부는 부채비율과 부가가치생산액에 양
(+)의 영향을 미치고 부채감축정책실시 여부는 자기자본이익률
과 총자산이익률에 음(-)의 영향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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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부채의 관계에 대한 가설설정

지방공기업의 운영원칙은 독립채산제로 소유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여 스스로의 책임으로 운영된다(원구환 2018; 지수호, 2021). 따라서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재정적인 자율성을 가지게 된다(Schick, 2008). 

이는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법･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에 대한 개입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게다가 지방자

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이 재정적 위기에 처하면 출자･출연이나 채무보증 등을 통해 최종 책

임을 지게 된다. 즉,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으며, 지방자

치단체 또한 지방공기업 부채의 증가를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

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관계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 부채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공공서비스 생산 및 공급 주체로서 보충적 관계와 보완적 

관계가 모두 나타날 수 있다. 우선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에 따라 지방공기업 또한 공공서

지방공기업 부채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표

김노창･한영은 
(2011)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에 전년도 이익률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못함

◦지방공기업의 예산 증가율에 부채비율의 증가율은 양(+)의 영향
을 미침

박민정 (2013) 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 부채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액수,공기업틀

별회계 지방채액수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

정성호 (2014) 광역자치단체

◦예산외사업 부채규모와 공기업 부채규모에 지방자치단체 부채
규모는 양(+)의 영향, 의존재원은 음(-)의 영향을 미침

◦민간투자사업 부채규모에 의존재원은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
면, 지방자치단체 부채규모와 공기업 부채규모는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함

공창동･정성호 
(2015)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공기업 부채규모와 도시개발공사 부채규모에 지방자치단체 부
채규모가 양(+)의 영향 미침. 

◦기타공사 부채규모에는 지방자치단체 부채규모가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함

지수호 (2021)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출대비 지방공기업 부채에 사회복지 지출 비율
이 광역자치단체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기초자치단체
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간접경영 지방공기업 부채에는 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간접경영 지방공기업 부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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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은 민간 및 비영리 부문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되는 공공기관이면서 시

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비교적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거래비용 감소가 용이하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 재원이 갖는 한계를 지방공기

업의 재정적 및 행정적 자원을 통해 보충하거나 보완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된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지출할 수 없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점적으로 수행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하여 보충적 혹은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거래비용의 차이는 자금 조달의 측면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가능한 

재원의 상대적 비용에 따라 저렴한 재원을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연구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공기업을 활용하는 행태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직접적인 부채나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자금 조달의 한 방법으로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대신 증가시키는 행태를 보이게 된다

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강화하고자 하는 분야에 보완적 수단으로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활용하거나, 투입할 재원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발행하여 보

충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부채 간에 나타날 수 있는 보충적 혹은 보완적 관

계는 지방공기업의 사업 분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서 지방자치

단체와 지방공기업 간 관계에 대한 설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 및 관광, 예술과 같이 

주민의 선호가 이질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균일한 방식과 수준으로 공공서

비스를 제공하였을 때 잔여적 수요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충적 관계가 나타날 것이다. 반면, 토지 및 주택, 도시철도나 대중교통 등 대규모 초기비용 

및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원의 많은 부분을 할당

한다. 그 결과, 재원이 한정적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통해 부족하거나 추가

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보완적 관계가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해, 공공서비스 공급

의 역할 측면에서 지방공기업의 사업 분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과 지방공기업 부채

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의 분야에 따라 우리나라 지

방자치단체의 지출과 지방공기업의 부채 간에 나타나는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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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설계

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이 지방공기업의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의 지방공사와 해당 지방공사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지방공기업 중 지방공사로 한정한 것은 일차적으로 지방공사

가 그 수에 비해 부채규모와 부채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지방공사는 전체 지방공기

업 중 17%에 불과하지만, 지방공사의 부채는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86.5%를 차지하고 있

다. 이는 지방공사가 다른 유형의 지방공기업에 비해 부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이 낮기 때문이며, 그에 따라 부채의 변화 폭도 크다. 실제로 부채감축정책 이전까지 직접경

영 형태의 직영기업에 비해 간접경영 형태의 지방공사･공단의 부채비율과 규모의 증가 폭

이 매우 가팔랐으며, 최근에는 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의 부채가 반대의 방향성을 보이

고 있다. 

분석에 사용된 주요 자료 중 지방공사에 대한 자료는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인 클린아이와 각 지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자료는 지방

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 통계청의 통계

포털 등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데이터를 구

성하여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을 통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모형은 다음과 같다. 

   
분석모형에서 종속변수(Y)는 지방자치단체(j)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공사(i)가 회계연도(t)에 

보유한 부채의 규모를 의미한다. 독립변수(X)는 지방공사(i)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j)

의 지출이다. 주요 통제변수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특성 혹은 재정 여력을 나타내는 변

수(GOV)와 지방공사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LPC)가 분석모형에 포함되었으며, 두 변수에 포

함되지 않은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인구구조적 변수(CON) 또한 포함하였다.

앞서 지방공기업의 부채 현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은 경영

형태와 유형, 사업분야에 따라 부채규모와 비율이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부채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지방공기업의 주요 사업 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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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지출이 지방공기업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지

방자치단체의 분야별 지출과 지방공사의 주요 사업분야를 매칭하여 분야에 따른 관계를 분

석하였다. 

현재 클린아이에 공시되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사업수행 

여부 및 예산 투입 비중 등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클린아

이와 지방공기업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주요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지방공사들이 수행하는 주된 사업을 분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분야별 지출과 연결할 수 있

는 분야로 범주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지방공기업이 여러 분야에 포함되기도 하고 

특정 분야에는 너무 소수의 지방공기업만 포함됨을 확인하였다. 이에 가장 많은 지방공기

업들이 포함되고 있는 주요 분야로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

개발이 도출되었다. 4가지 분야를 기준으로 해당 분야의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와 

수행하지 않는 지방공사에 대하여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분석모델에 적용하였다. 

2.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지방공사의 부채를 나타내는 종속변수는 각 지방공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의 주민 1인당 지방공사의 부채규모를 활용하였다.12) 기존의 연구들에서 지방공기업의 부

채를 종속변수로 활용한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주민 1인당 부채규모, 부채규모의 로그값 또

는 부채비율이 있다. 부채비율의 경우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기 때문에 지가 상승 등 환

경적 변화가 발생하거나 자본의 가치가 증가하게 되면 그 수치가 낮아지는 특징이 있다(황

정윤 외, 2015).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로서 그 역할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와 지방공기업의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분야별 지출이 지방공사의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므로 부채규모를 로그값으로 변환하여 조작하는 방식이 아니

라 부채규모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주민 1인당 지방자치단체의 분야별 지출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공

사가 수행하는 대표적인 4개의 사업 분야(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 및 물류, 문화 및 관광, 산

12) 종속변수인 부채규모와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에 활용한 금액 단위의 변수들은 모두 백만 원 단위로 통일

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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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야별 지출을 활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과 지

방공사의 부채가 보완관계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지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과 지방공사의 부채가 보충(대체)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분야 외의 나머

지 분야 지출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문화 및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의 경우,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지출과 문화 및 관광 분야를 제외한 나

머지 분야의 지출이 독립변수로서 분석에 적용되는 것이다. 독립변수로 활용한 각 지방공

사의 사업 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야별 지출과 해당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 지

출 모두 주민 1인당 지출로 측정하였다. 

3) 통제변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통제변수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의 특성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지방공사의 특성변수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지방

공사의 당기순이익과 지방공사채 신규발행 규모, 자기자본순이익률, 인원수를 사용하였

다. 지방공사의 당기순이익은 지방공사가 당해 연도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관리적 노력을 반영하는 변수로 활용될 수 있다(정재진, 

2010). 자기자본순이익률은 총자산수익률과 함께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할 때 

수익성 지표로써 활용된다(지수호･김선형, 2022). 인원수는 지방공사의 조직적 규모를 나

타냄과 동시에 그에 따른 수반되는 제반비용의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써 사용하였다. 당

기순이익과 지방공사채 신규발행 규모는 지방공사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의 인구수로 나누

어 주민 1인당 규모로 측정하였으며, 인원수는 로그값으로 측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특성

변수는 독립변수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변수와 인구구조를 나타내

는 변수, 정치적 변수를 포함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특성변수는 공공서비스에 대

한 재정적 여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세출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규

모와 재정자주도를 활용하였다. 재정자주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의 측면에서 자

립의 정도를 나타낸다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의 사용 측면에서 얼마나 자율권을 갖고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아닌 재정자주도를 활용하였다. 지방자치단

체의 세출규모와 부채규모 모두 주민 1인당 세출규모와 주민 1인당 부채규모로 측정하였

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나타내는 인구구조 특성변수는 인구규모와 연령 및 

성별을 나타내는 고령인구, 청소년인구, 여성인구를 포함하였다. 인구수는 로그값으로 변

환하였으며, 고령인구, 청소년인구, 여성인구는 각각 전체 주민에 대한 비율로 측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특성변수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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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시 여부를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측정방식을 표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변수의 측정

구분 변수 측정 출처a)

종속변수 지방공사부채 지방공기업부채규모/지자체인구 클린아이

독립변수
해당분야지자체지출 해당분야지자체지출/지자체인구 지방재정

365해당분야외지자체지출 해당분야외지자체지출/지자체인구

통제
변수

지방공사 
특성

지방공사당기순이익 지방공사당기순이익/지자체인구

클린아이
지방공사채신규발행규모 지방공사채신규발행액/지자체인구

자기자본순이익율(ROE) 순이익/자기자본

지방공사인원수 지방공사인원수/지자체인구

지방자치
단체 특성

지자체세출규모 ln(지자체세출결산)
지방재정

365
지자체부채규모 지자체부채총액/지자체인구

지자체재정자주도 (자체수입/지자체세입규모)*100

인구규모 ln(지자체인구)

KOSIS
고령인구비율 (고령인구수/지자체인구)*100

청소년인구비율 (청소년인구수/지자체인구)*100

여성인구비율 (여성인구수/지자체인구)*100

연임여부 연임=1 / 단임=0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선거실시여부 선거실시연도=1, 그외연도=0

 a) 클린아이(https://www.cleaneye.go.kr/user/gongsiCompare.do), 지방재정365(https://www.lofin365.go.kr), 
KOSIS(https://kosis.kr/ index/index.do) ,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 tp://info.nec.go.kr/ )

 주1: 금액 변수들은 모두 백만 원 단위로 통일하여 측정
 주2: 전체인구는 각 지자체의 전체인구수로 통계청(KOSIS)자료를 사용하였음

Ⅴ. 분석결과

1. 기초통계

<표 6>은 실증분석에 사용된 주요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 결과이다. 2017년부터 2021년

까지 5개년도에 대해 총 329개의 표본이 포함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지방공사

의 부채의 경우, 부채규모의 상위 5개 값이 모두 연도별 서울주택도시공사였으며, 주민 1인

당 부채규모는 상위 5개의 값이 모두 연도별 인천도시공사였다. 당진항만공사는 부채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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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규모와 주민의 수 대비 부채규모 모두 가장 낮은 편이었다. 

분야별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경우,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대한 주민 1인당 지출규모는 충

북 단양군이 가장 컸으며, 경기도와 경상남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작았다. 특히 충북 단양군

은 지출 총액에 대한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대한 지출 비중도 가장 큰 편에 속했다. 즉, 충북 

단양군은 공공서비스 중에서도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13)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주민 1인당 지출과 분야별 지출 총액에 대한 비중 모두 경기 광주시, 경기 

광명시 등 수도권인 경기도와 서울, 인천이 하위에 속했다. 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지출규모와 비중이 높았던 경북 영양군, 강원 강릉시, 대구광역

시, 광주광역시에 비해 기업체들이 이미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중소기업 분야보다는 

다른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5> 기초통계 결과 (n=329)

변수 Mean S.D. Min Max

1인당 지방공사 부채규모 0.211 0.407 0.000 2.356

1인당 문화및관광분야 지출 0.179 0.209 0.015 1.922

1인당 산업중소기업분야 지출 0.098 0.107 0.008 0.864

1인당 교통및물류분야 지출 0.292 0.170 0.050 1.328

1인당 국토및지역개발분야 지출 0.270 0.472 0.010 6.167

지방자치단체 세출규모(억 원) 34,937 44,250 2,385 219,376

1인당 지방공사 당기순이익 0.004 0.043 -0.115 0.532

지방공사 인원수(천 명) 0.645 2.094 0.010 17.164

지방공사 자기자본순이익률(%) 2.310 41.541 -164.100 674.430

1인당 지방공사채 신규발행규모 0.059 0.185 0.000 1.530

1인당 지방자치단체 부채 0.633 0.568 0.031 4.438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57.726 9.649 31.870 76.020

고령인구비율(%) 15.809 5.694 8.200 39.300

청소년인구비율(%) 18.000 2.827 8.701 25.833

여성인구비율(%) 49.883 0.921 46.765 51.437

인구규모(천 명) 2,098 3,147 16.320 13,565

 주: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2개 이상의 지방공기업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한 
표본의 수는 255개이다.

13) 충청북도 단양군은 면적의 83.7%가 산악지대이며, 단양군 전체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있다. 2021년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로 9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최근에는 3년 연속 관광특구 우수등급에 선정

되기도 하는 등 연간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충청북도의 대표적 관광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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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물류 분야에 대해서는 경기 김포시가 주민 1인당 지출 규모와 분야별 지출 총액

에 대한 교통 및 물류 분야 지출 비중 모두 가장 컸다. 경기 김포시는 교통 및 물류 분야 지출 

비중이 40%가 넘어 재정적 여력을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많이 할애하고 있었다.14) 또한 다른 

분야에 비해 전체적인 교통 및 물류 분야 비중이 높아 대체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교통 및 물

류 분야에 재원을 많이 투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경기 과

천시와 경북 영양군의 주민 1인당 지출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남도의 지

출이 적었다. 1인당 지출과 지출 총액에 대한 비중 모두 주로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기초자치

단체의 지출이 높았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은 지자체들은 주로 최근 신

도시 등 도시개발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국토 및 지역개발에 

지출을 집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실증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분야별 지출과 해당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의 부채 간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15) 분석결과에 따르면, 독립변수에 대해 일

관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나 규칙성이 있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문화 및 관

광과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해당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이 해당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의 부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과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이 

해당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의 부채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각 해당 분야 외의 지방자치단체 인구당 지출이 백만 원 증가할 때, 문화 및 

관광 분야 지방공사의 인구당 부채는 약 276천 원(p<0.010)이 증가하며, 산업중소기업 분야 

지방공사의 인구당 부채는 약 173천 원(p<0.050) 가량이 증가한다. 즉, 두 분야 모두 지방자

치단체가 해당 분야 외의 지출을 늘릴 때 해당 분야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하므로 보충적(대체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4) 경기도 김포시는 인천 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주요 도시로 도로 및 철도에 대한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

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김포한강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영사정 IC를 건설 중이다. 철

도의 경우 2019년 김포골드라인이 개통되었고 현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서울5호선 연장, 인천 2호

선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15) 분석과정에서 지방공사 간 조직규모의 차이에 따른 분석결과의 왜곡을 통제하기 위해 조직규모를 나타

내는 변수인 지방공사의 인원수를 양쪽 각 0.5%(총 1.0%), 1.0%(총 2.0%) 그리고 5%(총10.0%)를 기준으

로 윈저라이징(Winsorizing)하여 극단치(outlier)를 확인한 결과, 분석 대상인 지방공사 중 극단치에 해

당하는 지방공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제 지방공사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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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회귀분석결과

변수
인구당 지방공사 부채규모(백만원/인)

문화및관광 산업중소기업 교통및물류 국토및지역개발 

지자체해당분야지출
-0.0630 0.0369 0.4588*** 0.2953***

(0.0777) (0.0601) (0.1068) (0.0203)

지자체해당분야외분야지출
0.2758*** 0.1728** 0.0357 0.1067

(0.0247) (0.0814) (0.0305) (0.1072)

지자체세출결산(logged)
0.1145 0.0138 0.0152 0.2171**

(0.1033) (0.1175) (0.0751) (0.0982)

지자체부채현황
-0.0327*** 0.1348** 0.0116 0.0331

(0.0074) (0.0601) (0.0571) (0.0424)

재정자주도
0.0035** -0.0041 0.0037 0.0030**

(0.0013) (0.0036) (0.0023) (0.0014)

지방공사당기순이익
0.0864 -8.1137*** -0.0073 0.0250

(0.1230) (1.8222) (0.1288) (0.1454)

지방공사채신규발행규모
0.5031*** -0.2130 0.4993*** 0.4667***

(0.0958) (0.1656) (0.0771) (0.0709)

지방공사인원수(logged)
0.0483* -0.0567 0.0098 0.0359

(0.0283) (0.0515) (0.0187) (0.0273)

지방공사자기자본순이익율(%)
-0.0003*** 0.0111*** -0.0002*** -0.0003***

(0.0000) (0.0024) (0.0001) (0.0001)

지자체장연임여부
0.0225 -0.0203 -0.0071 0.0345**

(0.0204) (0.0186) (0.0106) (0.0163)

지자체선거실시여부
-0.0225 -0.0582* 0.0114 0.0157

(0.0354) (0.0329) (0.0350) (0.0362)

인구(logged)
-0.2083 0.4118 -0.3491* -0.4781**

(0.2257) (0.4532) (0.2063) (0.2339)

고령인구비율(%)
-0.0419** 0.0953*** -0.0372 -0.0576**

(0.0204) (0.0308) (0.0305) (0.0285)

청소년인구비율(%)
-0.0141 -0.0123 0.0256 0.0238

(0.0341) (0.0444) (0.0292) (0.0343)

여성인구비율(%)
-0.0189 -0.2638** -0.0561 -0.0151

(0.0860) (0.1207) (0.0700) (0.0823)

상수
2.5016 6.7961 6.9389 4.1142

(4.2069) (8.7294) (4.2990) (4.5952)

N 242 90 196 241

공기업수(지자체수) 53 18 43 52

R-squared 0.7283 0.7226 0.6708 0.7259

 주1: 지자체 세출결산을 제외한 모든 금액 변수는 주민 1인당 백만 원 규모이다.
 주2: 모든 화폐 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실질지수로 변환하여 분석함
 주3: 분석에는 연도더미 변수를 포함시켰으나 분석결과 표에는 생략함
 주4: 괄호 안의 수치는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의미하며, 통계적 유의미성은 *p<0.10, **p<0.05, 

***p<0.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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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관광 분야와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보충적 관계가 나타나는 이유는 각각 다르

나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부채 간에 보충적 관계가 약 1.60

배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문화 및 관광 분

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이 해당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의 부채와 음(-)의 

관계가 있는 것 또한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비교적 강

한 보충적 관계에 있음을 뒷받침해 준다. 이는 비교적 주민의 선호가 이질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화 혹은 예술 등과 같은 분야의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충적 관계가 나

타날 것이라는 Young(2000)의 설명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산업중소기

업 분야에서 보충적 관계가 나타난 것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특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산

업중소기업 분야가 엄밀히 말하면, 시장의 영역에 더 가까운 분야로 공공부문의 역할이 비

교적 적은 분야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총액에서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비중을 다른 

분야들에 비해 적게 할당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방공기업을 활용하여 보충하는 행태를 보

이게 되는 것이다. 

즉, 이 두 분야는 상대적으로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보다는 사업비의 규모

와 그 성격(특징)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해당  분야 외의 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

큼 지자체가 더 많은 사업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문화 혹은 예술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지자체 지출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지라도 다

른 분야의 사업규모가 늘어나면 같이 늘어난다고 예측할 수 있다.

국토 및 지역개발과 교통 및 물류 분야의 경우 각각 해당 분야의 지방자치단체 인구당 지

출이 백만 원 증가하면, 교통 및 물류 분야 지방공사의 인구당 부채는 약 459천 원(p<0.010)

이 증가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지방공사의 인구당 부채는 약 295천 원(p<0.010)이 증가한

다. 다시 말해, 국토 및 지역개발과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해당 분야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이 

증가할 때 해당 분야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의 부채도 함께 증가하는 관계로 지방자치단

체와 지방공사는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는 국토 및 지역개발과 교통 및 물류 분야 사업의 특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도시개발, 도시철도 등 국토 및 지역개발과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사업들은 대부분 

초기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분야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특성상 투입된 재

원에 비해 수익성 보장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서비스를 단독으

로 생산 및 제공하기보다 지방공기업을 통해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부족한 

재정적 및 행정적 여력을 보완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국토 및 지역개발과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지방자치단체 지출과 지방공기업 부채의 관계가 모두 보완적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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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보다 보완적 관계가 약 1.55배 정도 더 강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대상 기간인 2017년-2021년에 도시개발공사나 기타공사에 비해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한정적인 재원 안에서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방공사의 부채를 부족한 재원의 대안으로 활용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분야에 자체재원의 많은 부분을 할당하는데, 몇몇 분야

는 할당된 자체재원만으로는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

체는 국토 및 지역개발과 교통 및 물류와 같이 소요되는 재원의 양이 상당한 분야는 지방자

치단체의 재원 중 많은 부분을 할당하면서 지방공사의 부채 또한 투입 가능한 재원으로 확

보한다. 그리고 특정 몇몇 분야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이 중점적으로 할당이 되면서 

재원이 부족해진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과 같은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 지출 

대신 지방공사의 부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통제변수 또한 네 가지 각 사업 분야에 따라 몇몇 변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

었다. 지방공사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대체로 산업중소기업 분야와 나머지 분야의 결과

가 반대로 나타나는 규칙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공사채 신규 발행규모는 산업중소기업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세 분야만 지방공사의 부채와 유의미한 양(+)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사의 자기자본순이익률 또한 산업중소기업 분야 지방공사 부채에만 양(+)

의 영향을 미치며, 다른 세 분야의 지방공사 부채에는 음(-)의 영향을 미쳤다. 지방자치단체

의 인구구조 변수 중에서는 고령인구비율이 지방공사 부채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화 및 관광 분야 지방공사 부채에는 음(-)의 영향을, 산업중소기업 분

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지방공사의 부채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Ⅵ. 결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지방공기업이 지방자

치단체 재정상황의 특수한 요구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는 별도로 운영되므로 공식적인 예산과정

에 비해 이해관계자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어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러한 특성이 한편으로는 공식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과 연결이 느슨하기 때문에 통

제와 투명성의 부분에서 위험을 초래하여 효과성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재정건전성을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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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재정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최근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직영기업의 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과 반대로 지

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부채 규모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운영

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개입 가능성은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단순히 지방공기업의 내

부적 요소만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동시에 지방공기업

이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출자를 통해 설립되며,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

원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지방공기업의 부채에 따른 재정적 위험은 결국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부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 관계를 바탕으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함은 분명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과 지방

공기업의 부채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며 분야에 따라 그 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문

화 및 관광 분야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보충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주민의 선호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분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질적이고 다양한 주민의 선호를 모두 충분하게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

에 가깝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공공의 측면에서의 역할이 매우 한정적이며, 그마저도 산

업단지 조성 관련 지출은 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아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을 

많이 투입할 동기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앞선 두 분야와 달리 국토 및 지역개발과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

업이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 및 지역개발과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대부분 

초기 인프라 구축에 비용이 많이 필요로 하며 규모의 경제효과가 나타나는 대규모 기반시설

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소요되는 재원의 단위가 다르다. 타분야에 비해 

수요가 비교적 동질적이지만 자체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한정적인 재원과 

자원으로는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인 것이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공기업과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는 사업들에 대한 부족한 여력을 보완

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실제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도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 책임이 

되는 직영기업의 부채 규모와 부채비율을 줄이는 대신 직접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운 간접경

영 형태의 도시철도와 도시개발 및 기타공사의 부채를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16)을 

뒷받침하고 있다. 

16) 비슷한 분야의 지방공기업임에도 직영기업인 공영개발의 부채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간접

경영형태인 도시철도의 부채 규모와 부채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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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정책 수행을 위한 자금확보의 용이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며, 실제

로 그러한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 유형, 주요사업 분

야에 따라 그 특성들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본 연구의 분석결과처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도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부채의 규모와 비율을 감

소시키는 것에만 초점을 둘 경우 오히려 비효율적인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경영형태, 유형, 주요사업 분야 등의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분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

방공사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따라 지방공사

의 설립 및 합병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두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분석과

정에서 지방공기업의 사업 분야에 대한 분류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 현재 클린아이에 

공시되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지방공기업의 특정 분야에 대한 사업수행 여부 및 해당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 비중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클린아이와 지방

공기업의 홈페이지의 주요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지방공기업의 사업 분야를 

분류하였다. 도시철도 혹은 도시개발공사와 같이 뚜렷한 주요 사업분야가 공사의 명칭에서 

드러나는 지방공기업과 달리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도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분야의 분류기준이 명확하게 적용되기 어려우며, 여러 분야에 

대해 중복적으로 포함되게 된다. 

둘째,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나 그 기간이 5년으로 짧아 지방공기업이 도입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체 기간에 대한 설명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부채는 단기부채

와 장기부채의 목적과 그에 따른 재정에 대한 영향이 다르며, 지방공사채 중 다수가 3년 이

상의 중장기부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부채의 종류와 기간

에 따른 차이에 대한 고려를 반영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지방공

기업법(제46조, 제75조의2)에 따라 지방공공기관 경영공시는 최근 5년 간의 주요 경영정보

를 공시하고 있어 5년 이상의 과거 기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정보공

개청구를 통해서도 자료의 부재를 이유로 일부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클린아이를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 및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라는 목적

에 따라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입 초기에 비해 공개 항목이 확대되었으나 지방공기업

의 경영형태 및 유형에 따라 공시 기준과 대상이 다른 부분이 많고 사실상 활용 가능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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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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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and Local Public Enterprise Debt: An Empirical Analysis of a 

Complementary or Supplementary Relationship

Jihoo Han & Jongmin Sh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empirically whether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LPEs) are complementary or supplementary in the production of public services. 

The empirical analysis focuses on the 329 LPEs in 2017-2021 and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and LPE debt in the four sectors of culture/tourism, 

industry, transportation/logistics, and land/regional development. The empirical findings 

revealed a positive relationship in the two sectors of culture/tourism and industry, which 

indicates complementary relationship. In contrast, the other two sectors are shown to have 

a negative relationship and therefore supplementary. Thu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sectors where local governments and LPEs expand their expenditures and debts for the 

production of public services.

【Keywords: local public enterprise debt, complementary, supple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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